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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정부는 4차 산업 명 시 의 도래에 한 극 인 응과 국민경제 발 을 해 국가 R&D 

투자를 지속 으로 확 하고 있다.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 패러다임을 환하고, 

연구자 심의 창의성을 시하는 R&D 역량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R&D 구조도 개방화가 

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다양한 R&D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연구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의 험도 높아질 것이다. 이에 비하여 연구성과물 보호를 한 보안정책도 연구자 

심으로 환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자율 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연구보안 체계를 연구자 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해 연구

하 다. 

ABSTRACT

The government is continuously expanding its national R&D investment to actively 

respond to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The R&D structure is likely to be liberalized as the paradigm shifts from the pursuit type 

R&D to the leading type R&D, and R&D capacity enhancement that focuses on researchers’ 

creativity is emphasized. Such changes in R&D environment will increase the risk of 

security accidents such as leakage of research information. In addition, security policy for 

protection of research result should be the Researcher-Centric Security and security policy 

should be changed. This study explored transforming the research security system into 

the Researcher-Centric Security system so that researchers can voluntarily implement 

necessary security measures in the course of conduct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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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Weight of Research Development Cost compared to South Korea’s 

Research Development Cost and GDP(Gross Domestic Product)

1. 서  론

로벌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성장․고실업이 고착화되는 새로운 경제  

시 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연구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R&D’)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등 국민경제 발 에 도

움이 된다고 단하고 장기 국가발 략을 

수립하는 등 국가 R&D 투자를 지속 확 하고 

있다[15].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기반조성과 신을 통

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하여 5년마다 과

학기술 발 에 한 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R&D 투자를 매년 확 해 오고 있으나, 선진국

의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 등 향으로 철강․

자동차․반도체․디스 이․휴 폰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경제  기감이 

높아지고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 명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Inter-

net of Things, IoT) 등의 기술발 으로 기술․

산업간 융․복합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산업 

등 사회 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시  변화에 

응하기 하여 R&D 투자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 하고,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 패

러다임을 환하 다. R&D도 연구자를 심으

로 자율성과 창의성에 을 두었으며, R&D 

구조도 조직 내부에 제한되었던 폐쇄형 연구에

서 외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나 연구교류와 같

은 개방형 신구조가 확산될 망이다[15, 2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R&D 투자는 2006년 이후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총 연구개발비는 2006

년 27조 3,457억 원 비 42조 598억 원이 증가

한 69조 4,055억 원으로 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 R&D 투자의 증가기조

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망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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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가 R&D에 한 지속 인 투자

증 로 인해 2016년을 기 으로 국가 R&D 사

업 SCI(Science Citation Index, 국제 과학 논문 

색인) 논문등재 성과는 37,385편, 국내 출원 특

허는 30,807건, 해외 출원 특허 4,923건 등으로 

국가 지식재산 창출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비

롯한 첨단산업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등 국가경

제 발 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14].

그러나 선․후발국을 막론하고 첨단산업기

술 확보를 한 국가 간 정보 이 치열해 지면

서, 우리나라도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산업기술, 

국가 R&D 성과물 등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22]. 특히 국가 R&D 

성과물은 지식재산 창출은 물론 상용화 과정에

서 국가핵심기술 는 산업기술로 발 할 수 

있어 해외로의 무단유출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

한 타격을  수 있다. 2017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157건의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국가핵

심기술 유출 사건은 21건으로 매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업이 

16%, 소기업이 64%, 학․공공연구기 이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정부는 이러한 기상황에 비하기 하여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규정｣(이하 공동 리규정)을 두어 국

가 R&D 사업에 한 보안 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보호에 한법률｣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국가핵심기

술과 산업기술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산업기술 방지를 

한 책은 최근 변하는 R&D 환경 변화에 

가변 으로 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 새로

운 보안 과 국가 R&D 사업에 한 보안 취

약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국가 R&D 사업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연구기 , 학 등의 연구보안 산은 R&D 

비 매우 게 편성되어 있으며 연구자의 보

안의식 한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에 비하여 국가 R&D 사업 연구성

과물의 효과 인 보호를 해 시  변화에 

맞춘 연구자 심의 보안 리 체계를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2. 연구개발과 연구보안

2.1 연구보안의 개념과 이행주체

연구보안은 국가 R&D 수행과정에서 창출

되는 연구 성과물 보호를 한 실무용어로 사

용되었으나, ｢산업기술보호법｣과 ｢과학기술본

법｣이 제정되고 한국산업기술보호 회와 한

국산업보안연구학회 등이 설립되면서 법․학

문 으로 리 정의되기 시작하 으며 산업보

안과 연계하여 차 학문 인 역으로 발 하

고 있다.

장항배[1]는 련 법률과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보안의 개념을 다수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연구보안의 개념은 그 해석에 따라 지

켜야 할 보안 상이나 주체 등이 달라 질 수 

있는 등 불확실한 이 남아 있다고 보았다. 이

러한 불확실성은 부분 연구보안을 정의하면

서 련 법제인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기

술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연구보

안 정의에 보안 리 이행주체를 정확하게 구분

하여 명시하지 않아 실무 으로 용할 때 혼

선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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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연구보안에 한 정의와 련

하여 련 법률을 살펴보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 2에서는 “ 앙행정기 의 장  국

가 R&D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 의 장은 국

가 R&D 사업의 성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보안 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보안 리 이행주체를 연구기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에 따른 ｢공동 리규

정｣ 제24조의7제2항에서는 “연구기 의 장  

연구책임자는 제24조의4제1항의 보안등 에 

따른 보안 리 조치를 하여야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의4와 같다”고 규정하여 보안 리 이행

주체를 연구기 장과 연구책임자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한, ｢산업기술보호법｣ 제12

조에서는 “ 상기 의 장은 산업기술과 련

된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

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보

안 리 이행주체를 상기 으로 규정하고 있

으나, 같은 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

조3항에서는 “R&D 보안 리는 R&D 수행에 

따른 보호 리의 세부 차를 정함으로써 개

발 이거나 개발된 성과물의 유출을 방지하

고 나아가 R&D의 효율 인 수행을 하는데 목

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30조에서는 용범

를 “R&D 보안 리는 R&D를 수행하는 

상기   해당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하여 용”한다고 명시하여 보안 리 이행주

체를 상기 과 연구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8, 16, 18, 19].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산업보안연

구학회는 산업기술 보호를 한 산업보안을 설

명하면서 산업기술 창출의 기반이 되는 연구보

안에 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가 R&D 사업

을 수행하는 기 에서 연구내용  연구결과물

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리하는 제반업

무”로 정의하여 보안 리 이행주체를 연구기

으로 보았다[6].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

원은 연구보안은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연구

의 비 단계부터 연구의 수행과정  연구 종

료 이후 발생한 주요 연구정보  연구성과물

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여 학․정부출연연구

소 등 공공연구기 과 기업 등 민간연구기 에 

속한 연구자(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를 보안

리 이행주체로 보았다[9]. 장항배[1]는 연구

보안은 “R&D 생애주기 기반의 보안 리 체계, 

즉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

고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상을 효과 으로 

지켜내는 리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국가과

학기술인력개발원의 정의를 뒷받침 해 주고 있

다. 강선 [5]은 연구보안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가 R&D 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유․무형  연구성과물, 기술이나 경 상 필요

한 정보  지식재산을 각종 침해행 로부터 

안 하게 보호․ 리하기 한 소극  는 

극 인 책과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보안에 한 

정의를 종합․분석해 보면, 연구보안이란 연구

보안의 주체인 연구기 과 연구자가 객체인 

R&D 과정에서 창출되는 성과물이 무단으로 유

출․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반 보안 리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보안을 “연구기  는 연구자가 R&D 과

정에서 창출되는 가치 있는 모든 성과물을 보안

사고로 부터 보호하기 한 제반 보안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처럼 연구보안의 개념에는 국가 R&D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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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연구기 장을 이행주체로 하는 “연구

기 의 보안”과 R&D 사업을 직  수행하는 연

구책임자를 이행주체로 하는 “연구책임자의 보

안”이 둘 다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보안의 상

에 따라 이행주체별로 보안조치 사항이 각각 

다르거나 서로 연계하여 공동으로 조치해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보안의 이행주체를 구분하는 실익은 연

구보안 사고 시 발생하는 책임성과 범죄성 때

문이다. 이창무[12]는 보안은 사람의 의도 인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제로 하는 

것이므로 불법여부 즉, 범죄성과 련이 있다

고 보았다. 이는 연구보안은 국가 R&D 성과물

을 무단유출 하는 의도 인 행 와 련이 있

으므로 범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보안의 이행주체를 연구기 장(기 의 보

안책임자)과 연구책임자(R&D 사업의 보안책

임자)로 구분하는 것이 보안 리에 한 의무

와 보안사고에 한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므로 실무 으로는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 리표 매뉴얼｣에

서는 연구기 의 보안총 책임자를 “연구기

의 시설보안, 정보보안, 연구보안을 총 으로 

리하는 책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구보

안 리자를 “ 요한 R&D 정보를 보호하기 

하여 연구보안 규정 제․개정  계획수립, 감

독, 지도 등 일련의 보호활동을 하는 연구보안

책임자  담당자”로 정의하고 있다[17]. 그리

고 ｢산업기술보호지침 매뉴얼｣에서는 연구

책임자를 “연구의 차와 방법에 따라 실제 연

구를 진행하고 주 하는 책임자”로 정의하고 

있다[7]. 본 연구에서는 련 법제  선행연구

를 분석하여, 연구기 장은 기  체의 보안

에 해 총  책임이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R&D의  과정에 걸쳐 연구성과물 보호에 

한 총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2.2 연구자 심의 R&D와 연구보안

연구자 심의 R&D란 연구자를 심으로 

R&D에 한 책임성은 강화하되 창의 이고 

자율 이며 개방  R&D 신 시스템을 지원

하는 것이다[13].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첫째, 

연구자의 창의성을 시하는 R&D 수행이다. 

즉, 모든 연구 분야가 연결되는 연결성과 

융․복합  연구 환경에서 창의 인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간소

화 하는 것이다. 둘째, 연구자의 자율  R&D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 즉, 기  심 리에서 

연구자 심 지원제도로 개선하여 연구자가 책

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다. 셋째, 개방형 R&D 역량의 강화

다. 즉, R&D 신을 해 내․외부 연구기  

간 정보공유와 력 등의 개방형 R&D를 활성

화해야 한다.

이처럼 연구자 심 R&D 환경으로의 변화

에 따라, 연구보안도 연구자 심의 연구보안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기  

심의 리  연구보안 체계를 연구자 심의 

R&D에 그 로 용하기에는 연구 환경  차

이로 인한 한계 이 존재한다. 연구보안도 연

구자 심의 보안 리 체계로 개선하여 새로운 

R&D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사

고의 취약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심의 연구보

안의 개념을 “R&D 과정에서 창출되는 연구성

과물 보호를 해 연구자가 자율 으로 보안



70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23권 제3호

Area Detailed Measure  

1. Security Management System 9

2. Management of Participating Researcher 9

3. Content of Research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Results 7

4. Management of Research Facilities 6

5. Manag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16

Total of 5 Area Total of 47

<Table 1> Security Area and Detailed Measure of Joint Management Regulation

Division Self-assessment Table Detailed Self-assessment Table

Area Checklists Field Checklists

1. Management 5 2 11

2. Assets 16 3 15

3. IT 9 3 23

4. The Outside 6 2 11

5. Incident Correspondence 4 3 12

5 Areas 40 Checklists 15 Fields 100 Checklists

<Table 2> Self-Assessment Table and Detailed Self-Assessment Table

조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자를 심으

로 보안정책 수립  보안 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부연하자면 연구기 이 보안목표와 보안조

치 사항을 일방 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리 심의 보안체계가 

아니라, 연구책임자가 R&D 과정에서 보안

책(보안조치 항목, 보호기간, 보호 차)을 유연

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사 에 의하여 연구

기 장과 연구책임자의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보안조치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

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 리규정｣과 ｢산업기

술보호지침｣, ｢정보보호 리체계｣ 등에 산재되

어 있는 연구보안 련 보안조치 항목들을 통

합하여 연구책임자 심으로 간편하게 정리하

고, 보안 차를 개선( 산화 등)하여 실행 매뉴

얼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3. 연구보안 법제와 보안 리 체계

3.1 연구보안 련 법제  리체계 비교

국가 R&D 사업에 한 연구보안 련 법제

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같은 법에 따른 ｢공동

리규정｣이 있는데, 동 규정은 국가 R&D 사업의 

보안 리 조치사항에 한 이행 상을 연구기

  연구책임자로 구분하여 연구보안을 5개

역과 47개 세부조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산업기술 보호 련 법제는 ｢산업기술보호법｣

과 같은 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지침｣이 있는

데, 동 지침은 국가핵심기술 는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R&D를 수행하는 상기 의 

보안 리 지침으로 자가진단의 주체로서 상

기 의 장과 보안 리 부서장(이하 “보안책임

자”)을 명기하고, 자가진단 표(5개 분야 40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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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Processes

Management Processes Steps Detailed Management Processes 

1. Establishment of IS Policies and Setting ISMS scope 2

2. Management Responsibility and IS Organization 2

3. Risk Management 3

4. Implementation of IS Countermeasures 2

5. Post Management 3

5 Steps 12

IS(Information Security) Countermeasures

Control Area Control Activities

1. IS Policies 6

2. IS Organization 4

3. Security of External Parties 3

4. Information Asset Classification 3

5. Education and Training on IS 4

6. Personnel Security 5

7. Physical Security 9

8. System Development Security 10

9. Cryptography  Control 2

10. Access Control 14

11. Operations Security 22

12. Intrusion Incident Handling 7

13. Disaster Recovery Planning 3

13 Item 92

<Table 3> Qualification Standard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Total of 18, based on 104 Item)

항목)와 세부  자가진단 항목(5개 분야 15개 

역 100개 검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에 따른 ｢정

보보호 리체계｣가 있다. ｢정보보호 리체계｣

는 기업의 주요자산을 보호하기 해 수립ㆍ

리ㆍ운 하는 보안 리 체계가 인증기 에 

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기 은 정보보호 리과정과 정보보호 

책으로 구분하여, 정보보호 리과정은 5단계 

리과정에 12개 세부기 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책은 13개 항목에 92개 세부기 을 

제시하고 있다. 

3.2 연구보안과 산업보안, 정보통신보안의 

범

국가 R&D에 용되는 보안활동은 련 법

령에 따라 연구보안과 산업보안으로 역을 구

분하여 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 기 은 

R&D의 사  개념에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두산백과사 [3]에서는 R&D를 “자연

과학기술에 한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탐색

하고 해명해서 그 성과를 실용화하는 일”로 정

의하여 연구단계(연구보안)와 성과물의 실용

화 단계(산업보안)로 나 고 있다.

즉, 연구보안의 범 와 상은 R&D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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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Range of Research 

Security, Industrial 

Security, Information 

Communication Security

창출되는 모든 성과물을 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 리표

매뉴얼｣은 연구성과물을 “R&D를 통하여 창출

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  성과와 유․무

형의 경제․사회․문화  성과”로 정의하고 있

다. 이에 해 산업보안의 범 와 상은 ｢산업

기술보호법｣에 “산업기술과 련된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

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이라고 명시하고 있

어, 산업보안의 상은 모든 R&D가 아니라 산

업기술과 련된 연구성과와 개발성과물을 

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8, 19].  

따라서 연구보안의 범 는 R&D 과정 체

와 연구성과물로써 연구기획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까지의 단계이며, 산업보안의 범 는 산업

기술과 련된 R&D 과정 체와 연구성과물

에 개발성과물을 더하여, 연구보안 범 를 포

함한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로 상용화된 이

후의 단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정보통신보안은 정보통신기술이 연구

보안  산업보안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활용․융합되고 있으므로 연구기   상기

 체의 보안 역  하나이지만 그 활용도

와 향력이 크기 때문에 독자 인 역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3 기존 보안체계의 시사

｢과학기술기본법｣의 ｢공동 리규정｣, ｢산업

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보호지침｣, ｢정보통

신망법｣의 ｢정보보호 리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공동 리규정｣은 연구기  체에 

용되는 포 인 보안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므

로 연구자 심의 R&D 사업 수행에 해 동일

한 기 의 보안체계를 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구자 심의 연구보안은 연구

수행 과정에 필요한 내용으로 보안 체계를 구

성하여 연구자(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가 

자율 으로 보안조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계 할 필요가 있다. , 연구자 심 

R&D는 내․외부 연구기  간 업이나 공동

연구와 같은 개방형 연구구조로 인해 연구 성

과물의 외부 유출 험도 증가가 상되고 있으

나, 이에 응하는 보안지표가 충분히 반 되어 

있지 않았다[20]. 따라서 개방형 R&D 구조에 

합한 보안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기술보호지침｣은 ｢공동 리규정｣

의 연구보안을 용하면서도 보안수  자가진

단에는 연구보안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안진단의 주체도 상기 장과 보

안책임자로 설정하고 있어 연구책임자의 보안

조치이행 항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산업기술보호지침｣ 자가진단 항목도 

연구보안 부분은 ｢공동 리규정｣의 보안 역과 

보안조치 항목에 통합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보보호 리체계｣는 정보보호 분야

에 문화되어 있는 보안체계로 모든 기 ․기

업․ 학 등에 한 정보보호체계를 리  

통제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연구기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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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체 인 보안조치 항목을 포함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의 발

달과 ICT 융합 등으로 기 체는 물론 연구책

임자의  연구과정에서 정보보호 리체계의 

비 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을 감안하여, 

연구기 장(정보보호책임자)과 연구책임자가 이

행해야 할 정보보호 리  통제항목을 구분

하여 연구자 심의 연구보안 체계에 폭넓게 

반 할 필요가 있다.  

 4. 연구자 심의 연구보안 체계 

개선방안

4.1 연구자 심의 R&D 사업 보안 역 설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R&D 법제에 

따른 보안체계의 시사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 기존의 연구보안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을 개선하여 연구자 심의 연구보안 역분

류  보안조치 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보안 체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 리규정｣은 5개 역 47개 세부조치

사항을 제시하 으며, ｢산업기술보호지침｣은 

자가진단 5개 역에 40개 진단항목과 세부자가

진단 100개의 진단항목을 제시하고 있고, ｢정보

보호 리체계｣는 5개 역 12개 리항목과 92

개 통제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보안 역 

구분  보안조지항목 들은 모두 각각 다른 법률

에 근거한 것으로 모두 기   기업의 보안수  

평가 는 측정을 목 으로 개발된 보안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보안항목들이 부분 

복되거나 락되어 있는 등의 문제 이 발견되

었다. 따라서 연구자 심의 보안조치 항목을 하나

로 통합하여 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새로 추

가되는 항목은 편입하는 등 재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보안 체계를 연구보안의 

기본 규정인 ｢공동 리규정｣의 체계를 용하

여 보안 리 정책, 참여연구원 리, 연구개발

내용  성과의 리, 연구시설 리, 정보통신

망 리 등 총 5개 역을 사용하 다.

4.2 연구자 심의 연구보안 체계 개선방법 

개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심의 연구보안 체계 

개선을 해 ｢공동 리규정｣의 5개 연구보안 

역에 ｢산업기술보호지침｣과 ｢정보보호 리

체계｣의 항목을 통합하고, 보안조치 항목 이행

상자를 기  보안책임자로서의 연구기 장

과 R&D 사업 보안책임자로서의 연구책임자로 

구분하 다.

연구보안 역별 보안조치 항목 개발은 4단

계에 걸쳐 진행하 다. 1단계에서는 연구보안 

련법규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공동 리규

정｣, ｢산업기술보호지침｣, ｢정보보호 리체계｣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안 리 체계를 선정한 

후, 보안조치 항목 이행 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산업기술보호지침｣  ｢정보보호 리체

계｣에 해서는 각 보안조치 항목별로 연구기

장과 연구책임자로 구분하는 문가 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산․학․연․

의 연구보안 문가를 상으로 진행하 다. 

2단계에서는 ｢공동 리규정｣과 ｢산업기술

보호지침｣, ｢정보보호 리체계｣의 항목을 비

교․분석한 후, 표 인 연구보안 기본규정인 

｢공동 리규정｣ 보안체계에 맞추어 통합․분

류하 다. 이 과정에서 각 보안체계마다 보안

역과 보안조치 항목의 명칭이 상이한 문제는 

｢공동 리규정｣의 “보안 역”과 “보안조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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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eduction Process of the Researcher-Centric Security Measure Item

목”으로 용어를 정리하 으며, 복․유사 항

목은 삽입․명칭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항목에 통합하여 표기하 으며, ｢공동 리규

정｣에 없던 새로운 항목은 추가하는 방식으로 

모든 항목을 포 으로 나열하 다.  

3단계에서는 2단계서 통합하여 포 으로 나

열한 각 후보항목에 해 ｢공동 리규정｣과 ｢산

업기술보호지침｣, ｢정보보호 리체계｣에서 제시

한 3개 체계의 각 항목별로 “연구기 장”과 “연구

책임자”로 보안조치 이행 상자를 구분하여 “O”

를 표시하여 출처를 밝혔으며, 동시 이행항목은 

둘 다 “O” 표시를 하 다. 그리고 소계 칸을 두어 

각 체계에서 제시한 개수를 숫자로 표시하 다.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구분한 연구책임자

의 보안조치 이행항목과 공동 보안조치 항목에 

표시된 항목만을 선별하여 재정리하 다. 

이상과 같은 연구자 심의 연구보안 보안조

치 항목 후보를 도출하는 과정을 도식화 하면 

다음 <Figure 3>과 같다. 

4.3 연구보안 체계 통합  이행 상 구분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연구자 심의 보안조

치 항목을 도출하기 해서는 먼  ｢공동 리

규정｣, ｢산업기술보호지침｣, ｢정보보호 리체

계｣ 등 3개의 체계로 분리되어 사용되고 있는 

보안체계를 하나의 체계로 일원화하는 통합과

정이 필요하다. 이를 해 3개 항목을 비교․분

석한 후, 표 인 연구보안 기본규정인 ｢공동

리규정｣ 보안체계에 맞추어 통합․분류하

다. 이 과정에서 각 보안체계마다 보안 역과 

보안조치 항목의 명칭이 상이한 문제는 ｢공동

리규정｣의 “보안 역”과 “보안조치 항목”으

로 용어를 정리하 으며, 복․유사 항목은 

삽입․명칭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항목

에 통합하여 표기하 으며, ｢공동 리규정｣에 

없던 새로운 항목은 추가하는 방식으로 모든 

항목을 포 으로 나열하 다. 통합하여 포

으로 나열한 각 후보항목에 해 ｢공동

리규정｣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정보보호

리체계｣에서 제시한 3개 체계의 각 항목별로 

“연구기 장”과 “연구책임자”로 보안조치 이

행 상자를 구분하여 “O”를 표시하여 출처를 

밝혔으며, 동시 이행항목은 둘 다 “O”표시를 

하 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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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Security 
Measure
Item

Classification of Object of Implementation 

Head of 
Research 
Institution

Joint 
Measure 
Item 

Research 
Director

1. Security Management System 11 7 4

2. Management of Participating Researcher 10 3 6 1

3. Content of Research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Results

16 4 9 3

4. Management of Research Facilities 8 2 6

5. Manag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33 17 16

5 Area 78 33 41 4

<Table 5> Deduction of Research Director’s Security Measure Item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기 장과 연구

책임자의 공동 보안조치 항목을 정리하면 연구

보안 5개 역에 78개 보안조치 항목이 도출되

었으며, 이  연구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보안

조치 항목은 공동 보안조치 항목 41개와 단독 

보안조치 항목 4개 등 총 45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5>와 같다.

도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보안 역별 보안 

조치항목 총 78개  연구기 장 33개 42.3%, 

공동 보안조치 항목 41개 52.6%, 연구책임자 4개 

5.1%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보

안 체계는 부분 연구기 의 보안조치 사항이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책임자의 단독 보안조치 

항목은 5.1%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구자 심

의 보안조치 항목 도출은 공동 보안조치 항목

과 연구책임자 보안조치 항목을 합한 것이다. 

다만, 공동 보안조치 항목에 해 연구기 장

과 연구책임자의 업무범 를 세 하게 구분하

여 제시하지 못한 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는 연구보안의 

주체는 “공공  민간의 구분 없이 정부출연연

구소 등의 공공연구기 과 기업 등 민간연구기

에 속한 모든 연구자를 포함하며, 당해 연구

자가 속한 연구기 ”으로 설명하고 있다[9]. 따

라서 연구자는 연구기 의 보안체계를 벗어나

지는 못 한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기 은 안

한 연구과제 수행에 기반이 되는 보안정책, 인

원․시설, 정보통신 등 기 의 총체  보안 

리를 담당하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 의 보안

체계 범  내에서 보안정보를 공유하며 연구과

정에서 창출되는 연구성과물 보호를 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  론

정부는 4차 산업 명 시 의 도래에 한 

극 인 응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해 R&D 

투자를  산업으로 확 하고 있다. R&D 정책

도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을 환하고, 창의성과 자율성, 개방성을 시

하는 연구자 심의 R&D 역량을 강화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R&D 환경의 변화로 인한 보

안취약성에 극 으로 비하지 않으면  연구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로 인해 국가경제에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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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 R&D 사업과 련한 연구과

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결과물 

유출 등 연구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한 것으

로써, 기존의 연구기  심으로 구성되어 있

는 연구보안 체계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

구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보안조치 항목을 선

별․보완하여 보안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는 연구자 심의 보안 리 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정립하 다.

세부 으로 먼  ｢공동 리규정｣과 ｢산업기

술보호지침｣, ｢정보보호 리체계｣의 항목을 비

교․분석한 후, 표 인 연구보안 기본규정인 

｢공동 리규정｣ 보안체계에 맞추어 통합․분

류하 다. 다음으로 도출한 각 후보항목에 해 

｢공동 리규정｣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정보

보호 리체계｣에서 제시한 3개 체계의 각 항목

별로 “연구기 장”과 “연구책임자”로 보안조치 

이행 상자를 구분하여 주체별로 이행여부를 

합산하 다. 합산 결과 연구기 장과 연구책임

자의 공동 보안조치 항목을 정리하면 연구보안 

5개 역에 78개 보안조치 항목이 도출되었으

며, 이  연구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보안조치 

항목은 공동 보안조치 항목 41개와 단독 보안조

치 항목 4개 등 총 45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보안체계 78개 항목  연구책

임자가 이행할 수 있는 항목 45개를 선별하여 

‘연구자 심의 보안 리체계’로 개발하 다. 

따라서 연구기 은 안 한 연구과제 수행에 기

반이 되는 보안정책, 인원․시설, 정보통신 등 

기 의 총체  보안 리를 담당하고, 연구책임

자는 연구기 의 보안체계 범  내에서 보안정

보를 공유하며 연구과정에서 창출되는 연구성

과물 보호를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하는 연구자 심의 연구보안 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자 심의 

연구보안 체계 역시,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

니고 있다. 첫째, 연구자 심의 보안 리체계

의 조기정착을 해서는 먼 , ｢공동 리규정｣ 

제24조의4에 의한 보안과제의 분류기 과 

련하여 보안과제 분류기 과 과제등  다양화

와 등 별 보안이행 사항 간편화 등이 필요한

데, 이에 한 개선안을 다루지 못했다. 둘째, 

연구책임자의 자율 인 보안 리에 응하기 

해서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하

는데, 이에 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개선방안은 연구하지 못했다.  

셋째, 연구자 심의 자율 인 보안 리가 정

착되기 해서는 R&D 생애주기에 맞추어 보안

조치 항목과 실행 매뉴얼 제시가 필요한데, 이에 

해서도 향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자 심의 연구보안 

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보안 매뉴얼 등 후속조치

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

에서 해결하지 못한 한계 에 해서도 향후 

지속 인 연구․보완을 통해 연구자(연구책임

자  참여연구원) 심의 실용 이고 효율 인 

연구보안 체계로 발 시켜 나갔으면 한다.

References

 [1] Chang, H., The Importance of Research 

Security for Maximizing R&D Perfor-

mance, The Electronic Times, 2017.



82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23권 제3호

 [2] Han, Y. and Kim, J.,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Analysis in the 

FY 2018, KISTEP, 2018.

 [3] Http://www.doopedia.co.kr/, 2018.

 [4] Jo, J. and Na, Y., A Strategic Investment 

Portfolio of Government R&D Project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

tion and Planning, Vol. 216, pp. 1-29, 2017.

 [5] Kang, S. J. and Kim, M. J., “The Policy 

Proposal for the Security of Research 

Achievements Performing the Interna-

tional Cooperative Research in an Age of 

Open Innovation-Focused on Improve-

ment of the Laws related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Law Review, Vol. 

57, No. 3, pp. 91-127, 2016.

 [6] Korea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 

Industrial Security Studies, 2012.

 [7] Korea Association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Industrial Technology Protec-

tion Guidelines and Manuals, 2017.

 [8]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

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

mation Protection, Etc., 2018.

 [9] Korea Institute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Understanding research security, 2015.

[10] Korea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sta-

tistics brief, Vol. 21, pp. 1-13. 2017.

[11]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 

ISMS, 2018.

[12] Lee, C., “A Critical Review of Industrial 

Security Concepts,” Korean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Vol. 50, pp. 290-294, 

2017.

[13] Lee, J. and Lee, N., Researcher-centered 

R&D system Innovation direction and 

task,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

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Vol. 

208, pp. 1-18, 2017.

[14]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7 White 

Paper of Science and Technology Statistics, 

2018.

[15]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8 Mini-

stry of Science and ICT Department R&D 

project comprehensive enforcement plan, 

2017.

[16] Ministry of Science and ICT,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18.

[17]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CT and 

Future Planning, Manual of security mana-

gement on national research develop-

ment project, 2014.

[18] Ministry of Science and ICT,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Etc.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2018.

[19]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2017.

[20] Na, O., Chang, H., “An exploratory study 

for designing research security frame-

work,”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ol. 

16, No. 2, pp. 50-62, 2016.

[21] Oh, J. H. and Koo, H., “The Influence of 

Cooperation Elements on the Joint R&D 



 연구자 심의 연구보안 체계 개선방안 연구  83

Performance: Focused on IT R&D Pro-

ject,”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

ness Studies, Vol. 23, No. 1, pp. 23-36. 

2018.

[22] Shim, W., “An Ex Ante Evaluation Me-

thod for Assessing a Government Enforced 

Security Measure,”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20, No. 4, pp. 

241-256, 2015.

[23] The Financial News, Serious core indu-

stry technology outflow ‘Corporate, na-

tional competitiveness is eaten’, 2017.



84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23권 제3호

저 자 소 개

이재균 (E-mail: illsan61@cau.ac.kr)

1985년 강원 학교 행정학과 공 (학사)

1995년 강원 학교 행정 학원 행정학과 공 (석사)

2018년 앙 학교 융합보안학과 공 (박사)

심분야 산업보안, 산업보안 유 기 , 정책정보

나원철 (E-mail: nastop@cau.ac.kr)

2013년 한성 학교 컴퓨터공학과 공 (학사)

2017년 앙 학교 융합보안학과 공 (석사)

2017년～ 재 앙 학교 융합보안학과 (박사과정)

심분야 산업보안, 기업정보 보안, 연구보안, 보안데이터 분석

장항배 (E-mail: hbchang@cau.ac.kr)

2006년 연세 학교 정보시스템 리 공 (박사)

2007년～2011년 진 학교 경 학과 조교수

2012년～2013년 상명 학교 경 학과 조교수

2014년～ 재 앙 학교 산업보안학과 부교수

심분야 소기업 정보보호, 정보 오남용  유출방지, 성과분석 체계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SP <>
    /FRA <>
    /ITA <>
    /JPN <>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